
1. 회의일시 : 2016. 3. 15.(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서면회의 사유

o「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사항에 해당됨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주)현대에이치씨엔 

자회사 법인합병 - (2016-14(서)-052)

o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제2항 및 제15조(변경허가 등)제1항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의 ㈜현대에이치씨앤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고삼석 위원은 기권(의견 : 권고내용은 허가동의 조건이 되어야 함)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법인명 채널명 부과금액(만원)

㈜대교 대교어린이TV 500

대원방송(주) 애니박스 1,000

㈜MBC플러스 MBC Sports+ 1,654

㈜제이티비씨 JTBC 500

나. 방송심의 재심에 관한 건 - ㈜문화방송 <일밤> - (2016-14(서)-053)

o ㈜문화방송의 <일밤> 방송(’15.11.29.)에 대한 ‘경고’ 제재조치 관련, ㈜문화방송의

재심 청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대로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행할 것을

원안대로 의결함

    다.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 대교 등 4개사 -

         2016-14(서)-054~057

o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제59조의2

(가상광고)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